
부담금 정산 및 고지내역

□ 부담기관 : 서울특별시 (500009)

□ 년도 학기 대여학자금 부담금 고지금액 :

□□ 순부담금 정산 및 고지

○ 년도 1학기순부담금정산내역

전년도 이월액
(A)

대부액
(B)

상환액(C) 순부담금
납부액*(D)

정산액
(E=A+C+D-B)

2018년1학기 미납내역**
재직상환 퇴직상환 계 고지액(F) 정산미납금 당해학기미납금 계

14,700,115,500 6,101,530,000 5,960,082,574 2,173,341,510 8,133,424,084 0 16,732,009,584 0 0 0 0

※부담금납부액 내역

납부액
(A)

내역 순부담금납부액*
(A-B)운영부담금 미납이자 계(B)

37,988,000 37,988,000 0 37,988,000 0

** 2010년 연금법개정 (법 제72조 및영 제 72조 제4항)에 따라 부담금납부지연에따른 이자부과 발생
(미납금을 8.1일 이후납부시에는미납이자발생)

○ 년도 학기 순부담금고지내역

전학기 이월액
(A)

대부예상액
(B)

상환예상액 순부담금고지액
(D=B-A-C)

정산액
(A+C+D-B)재직상환 퇴직상환 계(C)

16,732,009,584 4,966,248,000 5,235,330,426 2,559,583,490 7,794,913,916 0 19,560,675,500

1) 대부예상액 = 2018년 예산편성시 2018년 대부예상액 - 2018년 1학기 대부액
1) 상환예상액 = 2018년 예산편성시 2018년 상환예상액 - 2018년 1학기 상환액

2018 2

2018

2018 2

계 9,930,000 원
순부담금 0 원
운영부담금 9,930,000 원

(단위 : 원)

(단위 : 원)

(단위 : 원)

** 순부담금납부액*(D)금액이 (-)인 경우 당해년도 부담금 잉여액반환 금액임



□□ 운영부담금 정산 및 고지

○ 년도 1학기정산

전학기이월액(A) 2학기고지액(B) 고지액(C=B-A)

0 9,929,500 9,930,000

2018 년도운영부담금 2018 년 1 학기 운영부담금
2018년 2018년 2018년부담기관 대부점유율

(D=C/A)
운영부담금
(E=B*D)

전년도 과미납
이월액(F)

1학기 고지액
(G=E/2)

고지액
(H=G-F) 납부액(I) 1학기정산액

(I-H)총대부예상액(A) 운영경비예산(B) 대부예상액(C)

453,039,000,000 813,388,000 11,067,778,000 2.44300 19,859,000 -28,058,098 9,929,500 37,988,000 37,988,000 0

2018
(단위 : 원)

(단위 : 원)
○ 년도 2학기고지2018


